
[참고]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 중 "국가연구개발혁신법" 미 적용 또는 부분 적용 사업 목록

연번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처 혁신법 적용 관련 조문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노트

1 □ 기관고유사업 1. 국제기관 간 MOU지원사업 가. 국제기관 간 MOU지원사업 -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1

2 □ 기관고유사업 2. 전문경력인사활용지원사업 가. 전문경력인사활용지원사업 -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1

3 □ 기관고유사업 3.선도연구협의체역량강화 가. 선도연구협의체역량강화 -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1

4 □ 대학교육역량강화 2.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가.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교육부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3 별도 기준

5 □ 대학교육역량강화 3. 대학혁신지원 가. 대학혁신지원 교육부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3 별도 기준

6 □ 대학교육역량강화 3. 대학혁신지원 나.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교육부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3 별도 기준

7 □ 대학교육역량강화 4.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나. 산학협력고도화지원 교육부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3 별도 기준

8 □ 대학교육역량강화 6. 전문대학원체제정착 가. 의과학자육성지원 교육부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3 별도 기준

9 □ 산학연협력활성화 1. 전문대학 혁신지원 가. 전문대학 혁신지원 교육부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3 별도 기준

10 □ 학술연구역량강화 1.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 가. 인문사회기초연구 교육부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

11 □ 학술연구역량강화 1.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 나. 인문학진흥방안 교육부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

12 □ 학술연구역량강화 1.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 다. 사회과학연구지원 교육부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

13 □ 학술연구역량강화 2.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가.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교육부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

14 □ 학술연구역량강화 2.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나. 연구윤리활동지원 교육부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

15 □ 학술연구역량강화 3. 학술단체지원 가. 학술단체지원 교육부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8

16 □ 학술연구역량강화 4. 학술연구국제교류강화 가.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교육부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

17 □ 학술연구역량강화 5. 이공학학술연구조성 가.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교육부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(본문) -

18 □ 학술연구역량강화 5. 이공학학술연구조성 나. 개인기초연구(교육부) 교육부 부분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(본문) -

19 □ 과학기술국제협력 3. 글로벌협력기반조성(ODA, R&D) 나. 지식재산활용과학기술지원 과기부 미적용 - - -

20 □ 과학기술인력양성 4. 과학기술인복지향상 가. 과학기술인사기진작 과기부 미적용 - - -

21 □ 과학문화창달 1.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 가. 과학문화산업육성 과기부 미적용 - - -

22 □ 과학문화창달 1.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 가. 무한상상실 개설 운영 과기부 미적용 - - -

23 □ 과학문화창달 2. 과학기술진흥단체지원 가.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운영 과기부 미적용 - - -

24 □ 국제교육협력증진 1. 글로벌교육협력지원사업 가. 글로벌교육지원사업 교육부 미적용 - - -

25 □ 국제교육협력증진 1. 글로벌교육협력지원사업 나. 글로벌교육교류사업 교육부 미적용 - - -

26 □ 기타수탁사업 1. 기타수탁사업 1) WFK-과학기술지원단 파견사업 외교부 미적용 - - -

27 □ 기타수탁사업 1. 기타수탁사업 나.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제도 교육부 미적용 - - -

28 □ 대학교육역량강화 1. 대학미래역량강화 가. 대학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지원 교육부 미적용 - - -

29 □ 대학교육역량강화 1. 대학미래역량강화 나. 고등교육의국제화지원 교육부 미적용 - - -

30 □ 대학교육역량강화 4. 대학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가. 대학창업활성화 교육부 미적용 - - -

31 □ 대학교육역량강화 5. 국립대학혁신지원 가. 국립대학육성사업 교육부 미적용 - - -

32 □ 산학연협력활성화 2.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가.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 교육부 미적용 - - -

33 □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1. 인성교육진흥사업 가. 학교시민교육활성화사업 교육부 미적용 - - -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
(혁신법 제9조~제12조, 제
14조 및 제15조는 사업별
법령을 따름)
* 사업별 관련 법령에 구체
적 규정 및 지침 등이 없을
경우 "국가연구개발혁신법'
을 준용함.

혁신법 제2조제1호(예산 기
준 비R&D사업은 적용 안함)

국가연구개발사업
연구노트 지침 제8
조제1항 참조


